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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해 각 서
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
와

TechnoRAPEC
(과학기술 및 혁신기술 협력을 위한 

APEC 센터)
2008년 4월
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와
Techno RAPEC 간

양해각서

APEC 중소기업 장관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구 이니셔티브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TIPA의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(이하 APEC SMEIC)와 러시아의 과학 및 혁신 연방 기관의 후원으로 설립된 과학기술 및 혁신기술 협력을 위한 APEC 센터(이하 Techno RAPEC Center)는 (이하 “당사자들”로 한다) 

한국과 러시아 간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  
본 양해각서는 APEC SMEIC 과 Techno RAPEC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 
·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행사,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전달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전문지식 및 실제 사례 교류를 원활히 한다. 정보의 전달은 가능한 영어로 이루어지도록 한다. 
· 특히 다음 분야의 교류를 증진한다. 
· 센터가 위치한 양국(대한민국과 러시아) 및 기타 APEC 국가로 기술 이전 
· 기존 기술 이전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신규 기술 이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· 지역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의 우수 사례 공유 
·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연수, 세미나 및 컨퍼런스 조직에 관한 활동 지원 및 수행 
· 당사자들은 홈페이지인 www.apec-smeic.org 및 www.rapec.ru. 에 자신 및 상대방의 활동에 관한 배너 및 기타 정보를 게재 
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APEC SMEIC 과 Techno RAPEC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. 

본 협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, 상대방에 세 달 전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해제될 수 있다. 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,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APEC SMEIC 와 Techno RAPEC 의 대리인이 2008년 4월 29일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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